
공익 신고자 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

비밀보장, 불이익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

보호조치 요구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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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?

청렴한 식약처 
국민 안심의 시작



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영업자는

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하도록 

개선해주셔야 합니다. ('23. 7. 1 시행)

현재, 유형 ‘1종 세척제’, 제품명 ‘1종 젖병세척제’인 제품

'23년 7월부터 세척제 유형이
'종'에서 '용도'로 변경됩니다!

앞으로 세척제에는  ‘ ’종이 아닌 ‘용도’로 표시해주세요~!


